
광 보도자료

보도일시
(인터넷) 2023. 7. 31.(월) 11:00, 

(지면) 2023. 8. 1.(화) 조간
배포 2023. 7. 31.(월) 06:00

추석 앞두고 섬 주민 택배요금 추가 배송비 지원
- 8월부터 섬 주민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올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9월 한 달간 섬 지역
주민들의 택배 요금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*한다.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
8월부터 미리 섬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.

  * 지원대상과 신청 기간, 지원금액 및 지원금 지급일자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

별도 안내 예정

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
배송비를 최소 3,000원에서 최대 10,000원 가까이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
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.

이에,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
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
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.

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지자체별 신청 기간 중 거주하고
있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, 해당 지자체는
신청인의 택배 이용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
계획이다.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섬 주민분들께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
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시길 바라며, 앞으로도 섬
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
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 장 도경식 (044-200-5730)

연안해운과 담당자 서기관 김승룡 (044-200-5731)



참고참고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개요

1. 지원대상

□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택배운임이 부과되는 섬*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

가지고 주민등록된 19세 이상 국민(제주특별자치도는 전 연령)

* 제주도를 포함하며,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중 선박을 통해 택배가 운송되지 않는 섬은 제외

2. 신청 자격 및 요건, 제외대상

□ 신청 자격 및 요건

ㅇ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

제공하는 택배서비스 이용자

□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4호(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공고) * 택배서비스사업자 명단(21개 업체)  

No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
1 건영화물㈜ 김정환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25(노원동3가)
2 경동물류㈜ 백영길, 백문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183-1
3 ㈜고려택배 이창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42-25
4 대신정기화물자동차㈜ 오흥배, 정정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(우암동)
5 ㈜동진특송 윤순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69길 15(효창동)
6 로젠㈜ 최정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, 5층(한강로3가, 삼구빌딩)

7 로지스밸리택배(주) 배상천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4길 37, 4층 휴업중

8 롯데글로벌로지스㈜ 박찬복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, 10-12층(남대문로5가,
연세세브란스빌딩)

9 성화기업택배㈜ 이수근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215(만리동1가)

10 씨제이대한통운(주) 강신호, 민영학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(서소문동)

11 에스엘엑스택배(주) 김대웅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덕평로 472-35

12 용마로지스(주) 금중식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78, 2동

13 ㈜일양로지스 김형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5 9층(마포동,
신한DM빌딩)

14 주식회사 천일택배 강인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, 5층(전포동)

15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(유) 이선승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2, 9층(역삼동, HJ타워)

16 ㈜컬리넥스트마일 송승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, 에이동 504호(장지동)

17 한국택배업협동조합 박흥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(상암동,
중소기업디엠씨타워4층402호)

18 ㈜한샘서비스 이종진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365번길 51, 지하1층 2층 3층 4층
19 ㈜한진 노삼석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(남대문로2가)
20 합동물류㈜ 백영창, 백순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183-1

21 현대글로비스(주) 김정훈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 83-21(성수동 1가, 아크로서울포레스트)

ㅇ 「우편법」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우편물 이용 시
온라인 유통사(화주)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섬 지역 배송 추가운임을 지불한 자



□ 지급 제외대상

ㅇ 섬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거나, 섬 지역 추가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

ㅇ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, 19세 미만(제주특별자치도 미적용)인 경우

ㅇ 본 지원 사업기간 동안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섬 지역 추가운임을 지불 하였더라도,

지원금 신청 당시 섬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

3. 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 확정

ㅇ (지원금 신청) 섬 지역 생활물류(택배) 추가운임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

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․면․동장에게 섬 지역 생활물류(택배) 추가운임

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

    * 지원금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8월~10월 중으로 지정

ㅇ (지급대상자 확정) 지원대상,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를

지급대상자로 확정

4. 지원금액·방법 및 시기

ㅇ (지원금액) 예산의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정하는 1인당 지원금액 등의 한도 내

ㅇ (지급방법)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신청인의 택배이용정보*, 신청자가 직접

제출한 추가운임 지불 증빙자료** 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경우,

지자체별로설정한 1인당 지원 한도액 등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인(본인) 계좌로 입금

     *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신청인에게 배송한 이용정보에 한함

    ** 신청인이 택배(소포우편물)를 보내거나 받을 때 추가운임을 지불한 증빙자료

ㅇ (지급시기)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이용정보, 신청자가 제출한

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11월 중 신청자에게 지급


